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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자료]

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열람ㆍ등사 신청서 제출

1.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  

2. 오늘 변호인단은 고 백남기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검찰(권나원 검사)에 대하여 

2016.9.28.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영장24564호 압수수색검증영장(고 백남기에 

대한 부검영장, 이하 영장으로 약칭합니다)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습니다. 

익히 아는 바와 같이, 고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317일만에 급성 

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.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은 

명징한 것으로 그 어느 논리나 변술로도 훼손될 수 없는‘진실’입니다. 

그런데 검찰은 첫 번째 영장기각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장을 청구하였고, 소위 조건

부 영장이라는 지극히 이례적인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. 그러나 영장의 형식뿐만 

아니라 조건, 내용 등에 관하여 2차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변호인단은 영

장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 검찰에 영장 열람 등사를 요청하였으나, 검ㆍ경의 

거부로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 

변호인단이 영장의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. 

① 고인은 유가족들의 아버지요, 남편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상 본질

적 기본권의 침해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부검을 하는데 있어 

영장내용 확인은 최소한의 기본권의 기본권으로서 허용되어야 합니다. 

문서번호 : 16-09-백남기 변호인단-02

수    신 : 제 언론사

발    신 :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변호인단(단장 이정일)

제    목 :
[민변 故 백남기 변호인단][보도자료]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열람ㆍ등사 

신청서 제출

전송일자 : 2016. 9. 30.(금)

전송매수 : 총 2매

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양지빌딩 2층 

전화 02) 522-7284, 팩스 02)522-7285 

웹페이지 http://minbyun.org 
전자우편 admin@minbyun.or.kr

http://minbyun.org
mailto:admin@minbyun.or.kr


- 2 -

② 특히 언론 등에서 이른바 조건(제한)부 영장의 유ㆍ무효를 비롯하여, 유족 협의 

없는 영장집행의 유ㆍ무효 등 조건의 해석 및 효력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

고, 최소한의 알권리, 그리고 분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‘문언’자체를 확인할 필요

가 있습니다.  

③ 또한 변호인들이 입수한 내용과 언론 등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제각각으로 

상이합니다.  

④ 만일 현재 영장을 둘러싸고 있는 유무효 논쟁들이 집행과정에 그대로 재현되는 

경우, 충돌은 불가피하고 상당한 불상사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이후 집행과정의 공

무집행 자체의 적법성 여부까지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. 

⑤ 소위 조건을 부여한 것은 유가족들 또한 조건의 실체, 즉 영장에 대한 열람 등

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

⑥ 법원 영장의‘조건’이 일응 유족과 협의하여 실시하라는 취지라면, 유가족들의 절

차적 기본권의 내용이므로 무엇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인지 등을 알기 위해서라도 

영장에 대한 확증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

이러한 열람등사청구는 알권리의 최소한 차원에서 요청하는 것이고, 이것이 유가족

들이 부검에 동의하거나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사전조처로 해석될 여지는 전혀 없

습니다. 단지 영장의 내용과 의미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일 뿐이라는 점을 

다시 한 번 밝힙니다. 

3.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. 끝.

2016년 9월 30일
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변호인단 

단장 이 정 일 (직인생략)


